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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 원 요 지 서

접수번호 18 접 수 연 월 일 2015. 9. 2

청 원 인

주 소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992-41번지

 성 명  윤동철외 1,592명

소개의원  오 봉 수 소속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

건    명 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

소 관 위 원 회  도 시 계 획 위 원 회

○ 금천구 지역의 2003년 종세분화작업에 따른 엄청난 규제로 인하여 
   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구 건물노화와 비현실성등으로 재건축을 
     하려고 해도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법 적용으로 인하여 제1종 일반
     주거의 용적률 상한치가 150%로 되어  있어 재건축을 할수 없는 
     상황임
  ○ 이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또는 6미터 이면도로의 
     주변과 용적율이 동일한 조건으로 변경될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임
 


